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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칭 화학식 농 도(%) 비 중(약)

염 산

황 산

과 염 소 산

HC1

H2SO4

HCIO4

35.0 ∼ 37.0

95 % 이상

60.0 ∼ 62.0

1.18

1.84

1.54

표 1. 시약의 농도

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ES 02101

일반사항 2017

(common chemical experiment rule)

1.0 적용범위

이 시험방법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(이하 “공정시험기준”이라 한다)의 일반화학분

석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.

2.0 화학분석 일반사항

이 공정시험기준에서 필요한 어원, 분자식, 화학명 등은 괄호 내에 기재한다.

2.1 원자량

원자량은 1961년 국제원자량표에 따른다.

2.2 시약, 시액, 표준물질

2.2.1 시험에 사용하는 시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특급 또는 1급 이상이거나, 이와

동등한 규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 단, 단순히 염산, 질산, 황산 등으로 표시하였을 때

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표 1에 규정한 농도 이상의 것을 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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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.2 시험에 사용하는 표준품은 원칙적으로 특급 시약을 사용하며 표준액을 조제하기

위한 표준용 시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데시케이터에 보존된 것을 사용한다.

2.2.3 표준품을 채취할 때, 표준액이 정수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험자가 환산하여 기재

수치에 “약”자를 붙여 사용할 수 있다.

2.2.4 “약”이란 그 무게 또는 부피에 대하여 ±10 % 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.

2.2.5 시험에 사용하는 물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정제증류수 또는 이온교환수지로 정

제한 탈염수를 사용한다.

2.3 용액의 농도

2.3.1 단순히 용액이라 기재하고, 그 용액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수용액을 뜻한

다.

2.3.2 혼합액(1+2), (1+5), (1+5+10)등으로 표시한 것은 액체상의 성분을 각각 1용량 대

2용량, 1용량 대 5용량 또는 1용량대 5용량대 10용량의 비율로 혼합한 것을 뜻하며,

(1:2), (1:5), (1:5:10) 등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. 보기를 들면, 황산(1+2) 또는 황산(1:2)라

표시한 것은 황산 1용량에 물 2용량을 혼합한 것이다.

2.3.3 용액의 농도를 (1→2), (1→5) 등으로 표시한 것은 그 용질의 성분이 고체일 때는

1 g을, 액체일 때는 1 mL를 용매에 녹여 전량을 각각 2 mL 또는 5 mL로 하는 비율을

뜻한다.

2.3.4 방울수라 함은 20 °C에서 정제수 20 방울을 떨어뜨릴 때 그 부피가 약 1 mL되는

것을 뜻 한다.

2.4 기구

2.4.1 공정시험기준에서 사용하는 모든 유리기구는 KS L 2302(이화학용 유리기구의

모양 및 치수)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국가 또는 국

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검정을 필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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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4.2 부피플라스크, 피펫, 뷰렛, 메스실린더, 비커 등 화학분석용 유리기구는 국가검정

을 필한 것을 사용한다.

2.4.3 여과용 기구 및 기기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“여과한다”라고 하는 것은 KS M

7602 거름종이 5 종 또는 이와 동등한 여과지를 사용하여 여과함을 말한다.

2.4.4 분석용 화학저울은 국가검정을 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
2.4.5 계량기구 중 측정값을 분석결과의 계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모두

보정하여 사용한다.


